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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년 월 일2012 6 1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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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시시1,000

이하
원18

시시800

이하
원80

시시1,600

이하
원18

시시1,000

이하
원100

시시2,000

이하
원19

시시1,600

이하
원140

시시2,500

이하
원19

시시2,000

이하
원200

시시2,500

초과
원24

시시2,000

초과
원220

----- 현행과 같음<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시시1,000

이하
원80

시시1,600

이하
원140---- ----

---- ----
시시1,600

초과
원200

---- --- 삭 제< > 삭 제< >

---- --- 삭 제<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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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 조 납기115 ( )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2010.12.27>①

토지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1. : 9 16 9 30

건축물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2. : 7 16 7 31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분의 은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나3. : · 2 1 7 16 7 31 ,

머지 분의 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만원 이2 1 9 16 9 30 . , 5

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하여 한꺼7 16 7 31

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선박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4. : 7 16 7 31

항공기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5. : 7 16 7 31

제 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1 ,②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 조 과세표준과 세율127 ( )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①

2011.12.2>

승용자동차1.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대당 연세액1

으로 한다( ) .年稅額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시시 이하1,000

시시 이하1,600

시시 이하2,000

시시 이하2,500

시시 초과2,500

원18

원18

원19

원19

원24

시시 이하1,000

시시 이하1,600

시시 초과1,600

원80

원140

원200

부칙 법률 제 호< 11110 , 2011.12.2>

제 조 시행일1 ( )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 경과조치2 (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

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5 -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년 월 일2012 6 1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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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1.

개정법규명2.

주요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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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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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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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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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상기 전용사용료“ ”

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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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기장 원 전기기본사용료 일수 전기사용관허요금:50,000 +( × /30)+

족구장 전기기본사용료 일수 전기사용관허요금:( × /30)+◦

주경기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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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호2012-63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호 외 개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 2-296 5 ) 「

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 조 규정에 의88 , 91」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 450-4445)

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2012 5 18

사업시행지 군산시 구암동 번지 일원1. : 316-116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호 외 개노선 사업. : ( : 2-296 5 )

나 명 칭 구암동 신애원앞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면적 및 규모3.

구
분

노 선 명
결정조서 금회 실시계획인가 미개설

비
고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
폭원(m) 연장(m)

도

로

소로2-296 8.0 541 8.0 440 3,513 8.0 101
소로2-293 8.0 65 8.0 65 520
소로3-285 6.0 67 6.0 67 402
소로2-295 8.0 61 8.0 61 488
소로3-289 6.0 52 6.0 52 312
소로3-290 6.0 71 6.0 71 426

계 5,661

사업시행자4.

가 사업시행자 주소 군산시 시청로. : 17

나 사업시행자 성명 군산시장 도시계획과. : (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5. : 2012. 5 2014 12. 3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붙임조서 참조6.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게제실음 생략7. :

관계도서 게제실음 생략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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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12-1064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호선 소로 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 2-922 , 2-924 ) 「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거 도90 99」

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2012 5 18

공람기간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일간1. : 20

공람장소 군산시청 도시계획과2. :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3.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번지 일원. : 102-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호선 소로 호선1) : ( : 2-922 , 2-924 사업)

명 칭 임피면 소재지 옆 도로개설공사2)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노 선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인가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

도

로

소로2-922 8.0 137 8.0 137 1,107

소로2-924 8.0 111 8.0 111 951

계 248 248 2,058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사업시행자 주소 군산시 시청로 조촌동 군산시청1) : 17( , )

사업시행자 성명 군산시장 도시계획과2) : (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6. 2013.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붙임조서 참조.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4.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50-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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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12-1112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 2-66 ) 「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90 99」

계획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

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2012 5 25

공람기간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일간1. : 20

공람장소 군산시청 도시계획과2. :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3.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군산시 신풍동 번지 일원. : 902-3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호선1) : ( : 2-66 사업)

명 칭 신풍동 통 도로개설공사2) : 2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노 선 명

시설결정 기개설 금회 실시계획인가
비 고폭원(m

)
연장(m
)

폭원(m
)

연장(m
)

폭원(m) 연장(m) 면적( )㎡

도
로 소로2-66 8 172 8 27 8 145 1,315

계 172 27 145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사업시행자 주소 군산시 시청로 조촌동 군산시청1) : 17( , )

사업시행자 성명 군산시장 도시계획과2) : (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6. 2013.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붙임조서 참조.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4.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50-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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